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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만혼, 고령출산 경향으로 인한 생식능력 저하와 스트레스, 비만, 환경호르몬 

증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및 고위험 임신, 미숙아의 지속 증가

* (초혼연령) ’12. 男 32.1세, 女 29.4세 → ’22. 男 33.7세, 女 31.3세

* (출산연령) ’12. 31.6세 → ’22. 33.5세(35세 이상 비중 35.7%)

 - ’22년 난임진단자 약 23.9만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난임인구수) ’17. 21.0만명 → ’21. 24.7만명 → ’22. 23.9만명

 - 이러한 난임 및 고위험 임신의 증가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지출로 이어지는바 조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 

  * (난임 시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 1,542억원(’18년) → 2,591억원(’22년), 68% 증가

  * (난임 시술 환자의 1인당 진료비) 127만 3,668원(’18년) → 184만 4,354원(’22년), 44.8% 증가

남녀 모두의 보편적 성･재생산권 보장으로서의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필요성 증가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남녀 모두의 생애 전반 성·

재생산권 보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남녀를 출산의 공동 주체로 인식하고 

남녀 모두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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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임신･출산 지원 사업]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건강한 임신 지원 출산의 공동 주체인 남녀에게 임신 전부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고위험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 보장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생애  초기  건강관리 및 산모･신생아 지원

여성 장애인 지원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등을 통해 임신부, 영아 건강관리-
여성 장애인 지원

청소년 산모 지원 점진적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만 18세 이하 → 만 24세 이하)

 - 기존 지자체의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주로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남성 난임 진단 증가 등 남성 생식건강 관리 필요성 증가

* (남성 난임진단자) ’17. 65천명 → ’21. 88천명 → ’22. 86천명

우리나라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주로 주산기(임신 기간 중이나 출산 전후) 

혹은 출산 이후에 집중되어 임신 전 준비에 대한 지원은 미미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는 임신 준비단계부터 남녀의 성･생식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필요. 주산기 관리만으로는 건강한 임신･출산이라는 결과를 

얻는데 한계 존재

- 세계보건기구, 미국 CDC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임신 전 건강관리

(Preconception care)의 중요성이 널리 강조

【 임신 전 건강관리(preconception care)란? 】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

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WHO, 2013)

최근 프랑스는 25세부터 여성은 부인과 검사, 남성은 정자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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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추진 근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

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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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윤석열 정부 저출산 핵심 정책분야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발표(’23.3.28.)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中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 대폭 완화)

임신･출산 저해 위험요인별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를 통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모형 마련 연구 추진 

* 예방적 생식건강증진 강화방안 연구 추진(‘23.7.~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8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당･정 협의(’23.7.13.)등을 거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발표(’23.7.27.)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시범사업 예산 편성(’23.8.29.) 및 확정

(’23.12.21.)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조사(’24.1월)

지자체 및 의료기관 의견 적극 반영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여성 검사비 

지원액 상향(10만원 → 13만원) (’24.2월)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2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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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 항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지자체(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검자 지자체(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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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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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체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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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체계별 담당 업무

구분 업무 내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사업수행 예산 편성･관리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추진체계 총괄

시도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및 시군구 담당자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협업 중재

사업 홍보 및 안내, 현황 등 보고

시군구
(담당부서)

사업비 예산 집행

신청접수(방문신청) 및 대상자 확인

사업 홍보 및 안내, 현황 등 보고

참여 의료기관 지속 확보

관할 보건소
신청접수, 대상자 여부 확인

대상자 및 참여 의료기관 관리(해당 주소지)

사업 참여 의료기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가임력 검사

검사 결과 및 임신 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상담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PHIS 시스템 관리 감독

보고/통계관리

사업지원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관리, 사업 모니터링, 결과 분석

사업 수행 점검 및 현황 파악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홍보 및 집행 점검(독려 등)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탁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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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흐름도

【 신청 및 지급 절차 】

구  분 주  체 내  용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 부부
(개별 신청)

검사 희망 부부 각각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

(주소지 내 보건소) 신청

 * www.e-health.go.kr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

보건소는 거주지, 혼인관계 등 자격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

 * 온라인(e보건소)에서 확인, 출력본 또는 모바일 

화면을 의료기관에 제시

검사 및 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및 총비용 수납

검사비 청구 수검자 온라인(e보건소)으로 검사비 청구서 등 필수서류 제출

검사비 지급 보건소 담당자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사업지원단의
모니터링 참여

수검자
검사 전후 의식 및 행동 변화, 사업만족도 등 

설문조사 참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절차

1. 신청

2. 지원 결정

3. 검사

4. 청구

5. 지급

6. 환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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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절차

1 신청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

(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3.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권자

대상자 중 서울시 외 16개 시도에 거주하며,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 2024년 서울시는 유사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으로 서울시민은 관할 보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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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연중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

  * 소급 지원 불가 원칙

  * 단, ①차년도 지자체 예산 성립(본예산 반영 등)을 완료하고 ②보건복지부와 차년 사업 계획을 사전 

협의한 경우, 대상자에게 차년에 지급됨을 안내한다는 전제하에 소급 지원 가능

신청 시 대상자에게 결정 소요 기간 및 검사의뢰서 확인 방법 안내

 신청 방법

사전 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 중 택1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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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문 접수 : 문서24(docu.gdoc.go.kr)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 문서24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접수

- ①e보건소에서 신청서·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신청서·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문서24 공문 접수 중 택1 

【 문서24 활용 온라인 신청 방법(대상자 안내) 】

1.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를 이미지 또는 PDF 형식으로 저장

2. 문서24(https://docu.gdoc.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공문 접수

 - 접속: 메인 – 문서 보내기 – STEP 01 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 – STEP 02 문서작성

 - 받는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설정

 - 문서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번호 자동 설정

 - 문서내용: 자동 작성된 서식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문구 작성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가. 

  나. 

  다. 

 - 제출자명: 신청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직인날인 불필요

 - 붙임파일: 신청서·동의서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jpg, pdf 형식)

 - 전송요청

4. 접수 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 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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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 3호] 각 1부

  *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필요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4호],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서,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기타 법적 효력이 없음에 유의

  * 사실혼 확인보증서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도 대상자 결정 가능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담당자 판단하 사회통념상 결혼을 할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타 서류로 대체 가능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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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결정

 결정 주체

관할 보건소장

 결정 소요 시간

방문 신청 시, 신청서 등 서류 확인 후 즉시 결정

* 단, 담당자 부재 시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e보건소 개설 이전 우편 송달 등)

e보건소·문서24 등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건소 담당자 

확인 후 결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 불산입, 1일은 8시간 기준

 결정 시 고려사항

신청서류 구비 여부(신청서·동의서,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 등)

* 부부의 거주기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부부 또는 예비부부인지 여부만 확인

신청자격 여부(서울시 외 거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 등)

지원 이력 확인(1인 1회 지원으로 기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산 소진 여부(소진 시 신청 반려 원칙)

* 단, ①차년도 지자체 예산 성립(본예산 반영 등)을 완료하고 ②보건복지부와 차년 사업 계획을 사전 협의한 

경우, 대상자에게 차년에 지급됨을 안내한다는 전제하에 소급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결정 시 조치 】

서류 미비 시 신청서상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서류 보완 요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보건소로 신청 시 신청 반려 및 관할 보건소 안내

예산 소진, 중복지원 등 지원 불가 시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지원 불가 사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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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결정 처리(검사의뢰서 발급)

【 지원 결정 시 PHIS 일련번호 부여 기준(형식) 안내 】

연도 2자리-지자체(시군구) 번호-W(여)/M(남)-6자리 번호(예: 24-001-W-000001)

  - 일련번호 지정 시 검사의뢰서 상단 접수번호(=일련번호) 옆 자동 입력

지자체(시군구) 번호는 [참고 1] 확인

  - 보건소별 일련번호 별도 관리 시 지자체(시군구) 번호 뒤 영어 소문자 붙여 관리(예: 001a) 

6자리 개인 고유 번호는 여성과 남성 각각 별도 오름차순으로 부여

추후 대상 확대 및 전국 시행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일련번호 기준 전국 통일 

보건소 방문 신청 시

- 대상자 정보 PHIS에 입력 → ‘지원 결정’ → 검사의뢰서 발급

* ‘지원 결정’ 방법: PHIS ‘신청접수’ 결정 탭에서 ‘저장’을 누르면 지원 결정 완료

 1) e보건소 개설 이전 : 대상자에게 즉시 검사의뢰서 [서식 5, 6호] 발급·출력 

또는 이메일(신청 시 작성 필수)로 파일 첨부하여 전송

   * 담당자 부재 등 사유로 즉시 발급 어려운 경우 3일 이내 이메일로 발급됨을 안내

 2) e보건소 개설 이후 : 대상자에게 즉시 검사의뢰서 [서식 5, 6호] 발급·출력 

또는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함을 안내

   * 담당자 부재 등 사유로 즉시 발급 어려운 경우 3일 이내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함을 안내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 PHIS에 자동 등록되는 정보 확인하여 ‘지원 결정’ → e보건소에서 곧바로 

대상자가 검사의뢰서 출력 가능 

온라인 공문 접수 : 문서24(docu.gdoc.go.kr)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 대상자 정보 PHIS에 입력 → ‘지원 결정’ → PHIS에서 검사의뢰서 발급 및 

다운로드 → 문서24 공문 회신 및 검사의뢰서 첨부

* 문서24 내 문서 저장기간이 30일이므로, 공문 회신 후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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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24 공문 접수 시 검사의뢰서 발급 방법(보건소 담당자) 】

1. 공문으로 접수된 신청서 등 서류 확인

2. 지원 결정

 - 서류 미비 등 이유로 지원 거부 결정 시 공문 또는 신청서상 연락처, 이메일로 연락

 - 지원 결정 시 접수된 공문에 ‘회신’, 자세한 내용 이하 참고

3. 공문 회신

 - 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결정 통보 및 검사의뢰서 송부

 - 붙임: PHIS에서 추출한 검사의뢰서(pdf) 파일 첨부

 - 보고경로: 담당자(기안) → 담당자 소속 팀·과장(전결)

 - 발신명의: 보건소장

 - 문서공개여부: 비공개(6호, 개인정보 포함)

 - 과제카드명, 키워드, 문서요지 등 기타 내용 자율 작성

 - 문서내용: 

1. 문서24 M00000-000000(2024. 0. 0.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호와 

관련됩니다. ← 회신 시 자동 작성됨

2. 귀하께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첨부된 검

사의뢰서를 지참하시어 사업 참여 의료기관(참고)에서 검사 후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24 문서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 확인하여 저장

붙임 1. 검사의뢰서(홍길동) 1부.

     2. (참고)사업 참여 의료기관(24.4.1.기준) 1부. 끝.

4. 유의 사항

 - 공문 회신 시 문서24 문서 저장기간이 30일로, 30일 이내 확인 후 검사의뢰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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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검사 방법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 [서식 5호](여성) 또는 [서식 6호](남성) 각각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

* 기관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권고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①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예약 및 검사, ②검사 비용 전액 납부(지원금은 

보건소로 후청구), ③구비서류(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요청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검사 가능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검사 비용

지원금액(13만 원/5만 원)과 검사 단가 상한(14만 원/5.5만 원) 차이로 인한 

검사 비용 본인 부담(10% 이하) 발생

 사업 참여 의료기관 안내 [참고 2]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20 ●● 

【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 안내 】

  1) 여성 

⧠ AMH(항뮬러관호르몬) 검사

○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 

○ 난소의 과립막 세포(granulosa cell)에서 분비되는 당단백(Glycoprotein)으로 난소의 질

(quality)보다는 남아있는 난소의 개수(quantity)를 반영  

○ 임신능력과 난소상태 예측에 도움이 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치 감소 

○ 높은 AMH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의심, 난소과자극증후군(OHSS)예측

⧠ 부인과 초음파

○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부인과 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초음파 탐침자(probe)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를 통해 검사 

  2) 남성 

⧠ 정액검사(semen analysis)

○ 수술적인 방법 혹은 수음을 통해 얻어진 정액으로 정액의 양과 정자의 수, 농도, 운동성 및 모양 등을 

평가하여 남성 난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법

○ 희소정자증 및 무정자증 등 정자 수의 이상, 기형 정자증 및 정액 내 염증 등의 진단 가능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장 검사료 분류명 】

* 괄호 안 급여코드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Anti-Mullerian Hormone (D3730)

여성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단순초음파

    가. 단순초음파(Ⅰ) One Point Ultrasonography (EB401) 

    나. 단순초음파(Ⅱ) Simple Ultrasonography (EB402)

  - 복부

    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Female Genital Ultrasonography

      (1) 일반 Genera (EB455, EB466)

      (2) 정밀 Detailed (EB457)

남성 정액검사(Semen Analysis) (E7300)

  - 정자정밀형태검사 Sperm Strict Morphology Test (E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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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 사업 참여 

참여 방법

- 의료기관 참여 신청서 [서식 8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료기관용) 

[서식 9호]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참여 희망 시,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참여 절차

- 참여 여부 결정 시 참여 의료기관 확인서 [서식 10, 11호] 발급 등 참여 확정 통보

- e보건소 참여 의료기관 명단 등재

- 참여 명단 등재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2) 참여 신청 자격

여성 가임력 검사

- 인력 :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 시설 :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가능 기관

  * AMH의 경우 외부기관 의뢰 가능하나, 참여 신청 시 반드시 기재

- 단가 : 필수 검사 항목 비급여 단가 합계 14만원 이하

  * 진찰료 및 추가 검사비 미포함

남성 가임력 검사

- 인력 :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근무

- 시설 : 독립된 별도 공간의 정액채취실 구비 및 정액검사 가능 기관

  * 정액채취실은 다른 용도로 병용 불가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외부기관 의뢰 가능

  * 정액검사만으로 충분히 가임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생식보조술 등 연계 가능) 

예외적으로 정자정밀형태검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참여 허용(단, 단가 3만원 제한)

- 단가 : 필수 검사 항목 비급여 단가 5.5만원 이하

  * 진찰료 및 추가 검사비 미포함

  * 정액검사만 실시하는 경우 검사 단가는 최대 3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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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의료기관 준수사항

임신 희망 부부 대상 가임력 검사를 실시하고, 임신 준비에 필요한 의학적･
보건학적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중재

전문의 판단하에 가임력 검사에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검사 

필요성 및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

참여 신청 자격(전문의 근무, 시설 구비, 비용 책정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즉시 고지

검사비 선지불 후청구 방식에 대해 검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청구 

방법에 대한 간략한 안내

검사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구비 협조

【 청구방법 】

 필수서류 구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보건소(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로 필수서류 제출하여 청구

* e보건소는 상반기 개설 예정으로, 개설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문서24’로 공문 접수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절차

●●  23

4 청구

 청구권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부부)임을 확인받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완료한 자

* 원칙적으로 비급여 검사 지원이나, 예외적으로 난임 진단 또는 질환 소견 등 법정 급여 검사 시 지원 가능

지자체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으로 별도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청구 불가

 청구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구 기간은 상기 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장이 3개월 이내 청구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청구 방법(신청 방법과 관계없음)

방문 청구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와 함께 제출

- 방문 청구 시, 배우자의 청구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 청구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청구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청구

온라인 청구 : e보건소(e-health.go.kr)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 ①청구 내용 작성, ②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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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문 접수 : 문서24(docu.gdoc.go.kr)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 문서24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접수

 - ①e보건소에서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청구서 및 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문서24 활용 온라인 청구 방법(대상자 안내) 】

1. 청구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 청구서 및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을 이미지 또는 PDF 형식으로 저장

2. 문서24(https://docu.gdoc.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공문 접수

 - 접속: 메인 – 문서 보내기 – STEP 01 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 – STEP 02 문서작성

 - 받는기관: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로 설정

 - 문서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 *문서번호 자동 설정

 - 문서내용: 자동 작성된 서식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작성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가. 

  나. 

  다. 

 - 제출자명: 청구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직인날인 불필요

 - 붙임파일: 청구서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jpg, pdf 형식)

 - 전송요청

4. 접수 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원칙

  * 예산 소진 등 행정상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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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시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서식 7호] 1부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내역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내역 포함 필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원칙.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비 청구서 작성 시 배우자 계좌번호 기입 및 배우자 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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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시 유의 사항 】

영수증 항목 중 ‘진찰료(초진) 및 검사료(비급여 또는 급여) 합계’와 지원금액 한도

(13만원, 5만원)을 비교하시어 더 ‘작은’ 금액으로 청구

  - 진찰료+검사료 > 13만원(여)･5만원(남) → 13만원(여)·5만원(남) 청구

  - 진찰료+검사료 < 13만원(여)･5만원(남) → 진찰료+검사료

확인 방법

  - 영수증

  -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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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지급 기한

청구 시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원칙

※ 예산부족 등으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

 지급 방법

청구 시 등록 계좌로 입금(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지급 제한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지급 기한 내 서류 보완 요청

 지급 불가 사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검사

필수 검사 항목 누락

- 여성 필수 검사 항목 중 1개 이상 포함 시 지급 가능하나, 추후 나머지 검사를 

받더라도 추가 지원은 불가(1회 지원 원칙)

중복신청

신청서 및 청구서 등 관련 서류 허위 기재

기타 보건소장이 판단하기에 부정한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불가 결정

지급 기한 내 사유 적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e-mail, 전화,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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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수

 근거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환수주체

해당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를 지급한 관할 보건소장

* 「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환수

 환수절차

환수 대상 확인 및 환수 금액 산정

➀ 환수 대상(「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청구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이 된 경우

➁ 환수 금액 산정(「공공재정환수법」 제8, 9,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 5조)

  - 잘못 지급된 검사 지원 금액

  - 부정청구 등으로 검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자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함

  *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분의 1로 감면

 ** 행정청의 과실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환수 결정 및 통지(「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전통지) 환수 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함

  *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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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및 통지)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함

  *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함

-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가산금 징수) 행정청은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체납처분) 행정청은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징수금액 처리

- (서비스 중지) 환수한 금액을 예탁금 계좌에 입금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 

과목으로 반납처리, 과년도 금액은 지자체(시군구) 세외 수입으로 처리

제재부가금, 이자율 및 세부적인 환수절차에 관한 내용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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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행정사항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사용에 관한 사항

 기본 업무 흐름

지원 신청

➡
지원 결정

(검사의뢰서 발급)

➡
청구

➡
지급

1. 신청서 
작성(대상자)

2. PHIS 대상자 
조회 및 
등록(보건소)

1. 일련번호 입력 
후, 지원 결정

2. 검사의뢰서 
출력하여, 대상자 
전달

1. 청구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대상자)

2. 청구서 및 필요 서류 
검토 후 PHIS에 
등록(보건소)

1. 지급 등록 처리

2. 지자체(보건소) 내 
별도 시스템을 
통해 실비 지급

*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담당자 PHIS 접근 권한 신청: 각 지자체 정보담당관

【 지원 결정 시 PHIS 일련번호 부여 기준(형식) 안내 】

연도 2자리-지자체(시군구) 번호-W(여)/M(남)-6자리 번호(예: 24-001-W-000001)

  - 일련번호 지정 시 검사의뢰서 상단 접수번호(=일련번호) 옆 자동 입력

지자체(시군구) 번호는 [참고 1] 확인

  - 보건소별 일련번호 별도 관리 시 지자체(시군구) 번호 뒤 영어 소문자 붙여 관리(예: 001a) 

6자리 개인 고유 번호는 여성과 남성 각각 별도 오름차순으로 부여

추후 대상 확대 및 전국 시행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일련번호 기준 전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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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보고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입력 및 사업실적 보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대상자 신청서·청구서 내 정보 모두 입력

- 시스템상 필수값이 아니더라도 대상자가 작성한 내용은 모두 입력

사업실적 보고는 정보시스템 입력내역을 활용해 매월 말일자로 산출

2024년 예산은 3~4월 중 교부하고, 2분기 이후 지자체별 예산집행현황을 파악

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예산교부액 내시 변경 예정

- PHIS로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매월말 기준 현황보고서(지원인원(남녀 별도 

집계), 예산(총액, 국비집행액, 지방비집행액) 등 포함)를 통해 집행률 파악 예정

- 긴급히 예산집행 현황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 요청

 예산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시도 및 시군구는 회계연도 종료 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집행 

결과를 차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 실적보고 
사유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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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 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업무 수행과정에서 처리하는 자료, 정보, 민원 

정보는 외부에 무단유출 시 개인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업무용 이외에 불법이용 방지 및 사용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개인정보 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정보 등은 그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지원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사업 수행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

사업 수행기관 등은 정보 등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외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사업 수행기관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 교육 및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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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지원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요

수행 주체: 사업지원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

수행 기간: 선정 시 ~ 2024.12.31.

감독･관리: 보건복지부

 주요내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참여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 사업 참여자수(시도, 시군구별) 및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검사 후 이상소견 발견자 수, 난임전문기관 등 외부기관 연계건수

- 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 참여 의료기관 수(시도, 시군구별) 및 기관 특성(종별유형, 규모, 전공과 등)

- 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인구수, 가임기 남녀수, 부부수 등) 및 월별 지원 건수

- 사업 홍보실적

- 위험요인 설문평가 및 건강검사 실적

- 사업담당자(보건소),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및 애로사항 파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성과평가 및 본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도출

- 사업의 단기 결과에 초점을 맞춰 사업에 대한 1차 성과평가 실시

  ∙ ‘임신 위험요인 발견율’, ‘위험요인 발견된 이들에 대한 외부기관 연계율’, 

‘임신건강에 대한 인지도’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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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자, 사업담당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혹은 질적 연구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리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

- 홍보방안 수립 및 실행, 지자체 집행 독려 

  ※ 세부 내용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 논리 모형 및 모니터링 지표(안)]



서  식

[서식 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상자용)

[서식 4호]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5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의뢰서(여성)

[서식 6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의뢰서(남성)

[서식 7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서식 8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기관 참여 신청서

[서식 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료기관용)

[서식 10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서

[서식 1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 자격 및 준수사항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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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신청인 정보 ( □여성 / □남성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핸드폰) E-mail

 배우자 정보 ( □법률혼 / □사실혼 / □예비부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대상 설문 *선택사항이나, 사업의 필요성·지속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1) 혼인 혼인기간 (예: (법률혼, 사실혼) 2년, 5개월, (예정자) 3개월 후 등)

(            년           개월)

(2) 자녀 현재 자녀 수 (없는 경우 0명)

(          명)

추가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 0명)

(          명)

(3) 인지경로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 □보건소 등 공공기관 □지인 권유 □기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유의 사항 : 1) 허위 기재, 중복 지원, 급여 검사, 참여 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검사 등의 경우 지급 제한 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여 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결정 기간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 불산입, 1일은 8시간 기준
※ 검사가능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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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필수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배우자 성명 및 배우자 주소 
(선택 정보)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청구·지급 현황 조사 또는 확인, 사업 통계자료 수집·분석·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 활용,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항목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  □ 예  /  □ 아니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 (  □ 예  /  □ 아니오  )
*사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정보 제공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연구 활용 시 개인정보는 모두 가명처리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배우자 동의 필수) (  □ 예  /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외국인 등록번호 대상자 확인 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없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사업 운영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역보건의료 사업 운영 관련하여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만족도 
조사를 위해 위탁하는 기관

지역보건의료의 조사·연구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 (  □ 예  /  □ 아니오  )
*사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정보 제공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연구 활용 시 개인정보는 모두 가명처리됩니다.

▸기타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근거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청구·지급 현황 조사

  본인 :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성명                   (서명 또는 인)

   OOO 보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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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상자용)

1. 이용기관 명칭 : 시군구(보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거주지·혼인관계 등 대상자 정보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

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

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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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

 사실혼 확인보증서

   당사자1 :                     연락처 : 

   생년월일 : 

   주소 : 

   당사자2 :                     연락처 : 

   생년월일 : 

   주소 : 

     위 당사자1과 당사자2는 사실상 혼인관계로, (     .   .   .)부터 현재까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으며, 보증일 이후에 해당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된 경우 보증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실혼 보증 사무에 대해 추가 제출한 서류에 기록된 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보증인1 :                   (인) (당사자(1, 2)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보증인2 :                   (인) (당사자(1, 2)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OOO 보건소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 유의 사항 : 이 보증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것으로,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기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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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의뢰서(여성)

[접수번호 :　24-001-W-00000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의뢰서(여성)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참여 의료기관 목록 : e보건소(e-health.go.kr) – 정보·알림 – 공지사항 - “의료기관 현황” 검색

성명(생년월일) : 홍길동(990101)

필수 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뢰서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인 귀 기관에게

위 검사 희망자에 대한 가임력 검사을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000 보건소장 직인

※ 청구 시 첨부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2. 검사 내역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본인명의) 사본 1부

  *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e보건소 또는 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

※ 검사비 청구는 검사 완료후 관련서류(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의뢰서를 발급한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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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의뢰서(남성)

[접수번호 :　24-001-M-00000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의뢰서(남성)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참여 의료기관 목록 : e보건소(e-health.go.kr) – 정보·알림 – 공지사항 - “의료기관 현황” 검색

성명(생년월일) : 홍길동(990101)

필수 검사항목 : 정액검사

검사의뢰서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인 귀 기관에게

위 검사 희망자에 대한 가임력 검사을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000 보건소장 직인

※ 청구 시 첨부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2. 검사 내역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본인명의) 사본 1부

  *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e보건소 또는 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

※ 검사비 청구는 검사 완료후 관련서류(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의뢰서를 발급한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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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청구인 정보 ( □여성 / □남성 )

성명 계좌번호 (           은행) * 본인 명의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일 
년        월        일

검사의료기관명   *사업 참여 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검사일 
년        월        일

 검사항목 구비서류 검사비용 총액

□ 여성 가임력 검사 (난소기능(AMH), 부인과 초음파) □ 영수증 원 

□ 세부내역서 *세부내역서 참고하여 검사료와 진찰료 합계를 작성
*총액이 지원금액(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초과 시 
지원금액 한도로 지원 

□ 남성 가임력 검사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통장사본

 참여자 대상 의견조회 *신규 사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1) 접근성 검사 기관까지 이동 시간(거주지, 회사 등 

출발) 

(분)

거주지 주변 외 타 지역 이용 시, 이용원인(선택)

□유명 병원이라서 □주변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 부재

□회사, 지인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방문 

□기타(                                              )

(2) 검사 시설 만족도(청결, 편의 등)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직원 친절도(의사 등)

□매우 불친절 □다소 불친절 

□보통 □다소 친절 □매우 친절

추가 실시한 검사:

  □없음 □성매개감염병검사 □풍진항체검사 □소변검사 □기타(                         )

(3) 사업 지원횟수 적절성(생애 1회)

□적절 □부적절(의견:                    ) 

지원금액 적절성(13만원, 5만원)

□적절 □부적절(의견:                    ) 

기타 의견:

*지연 청구 시 ‘기타 의견’란에 사유 작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O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2. 검사 내역이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본인명의) 사본 1부

※ 유의 사항 : 1) 허위 기재, 중복 지원, 급여 검사, 참여 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검사 등의 경우 지급 제한 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여 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청구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3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사유 별도 작성)

※ 지급 : 청구 시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예산부족 등으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충분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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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기관 참여 신청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기관 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의료기관 종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번호 □요양기관 번호 (택1) 

기관의 장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면허번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내용 자격 구비 여부 필수 검사항목 검사비용 외부 의뢰기관명

여성 검사
□참여 □미참여 

□산부인과 전문의 보유

□필수 검사항목 단가 14만원 이하

난소기능(AMH) 원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기관명을 작성

부인과 초음파 원 외부 기관 의뢰 불가

남성 검사
□참여 □미참여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보유

□정액채취실 보유

□필수 검사항목 단가 5.5만원 이하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원 
*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기관명을 작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OOO보건소장·보건복지부장관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및 의료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 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위 사업의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e보건소) 등에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 대상자에게 귀 의료기관을 안내할 수 없으므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동의(필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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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료기관용)

1. 이용기관 명칭 : 시군구(보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의료기관 참여 신청(신청 기관 정보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

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

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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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서

 

 제        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서

[  ]여성 가임력 검사      [ ]남성 가임력 검사

○ 기관의 명칭 ：  

○ 기관의 소재지 ：

○ 기관의 장 성명 ：                            

  위 기관을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 보건소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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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 자격 및 참여 의료기관 준수사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 자격 및 참여 의료기관 준수사항

1) 참여 신청 자격

여성 가임력 검사

- 인력 :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 시설 :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가능 기관(AMH의 경우 외부기관 의뢰 

가능하나, 참여 신청 시 위 내용을 반드시 기재)

- 단가 :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두 항목 비급여 단가 14만원 이하 

남성 가임력 검사

- 인력 :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근무

- 시설 : 독립된 별도 공간의 정액채취실 구비 및 정액검사 가능 기관(단, 외부기관 의뢰 가능)

- 단가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항목 비급여 단가 5.5만원 이하

        * 단, 정액검사만 실시하는 경우 검사 단가는 최대 3만 원으로 제한

2) 참여 의료기관 준수사항

임신 희망 부부 대상 가임력 검사를 실시하고, 임신 준비에 필요한 의학적･보건학적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중재

전문의 판단하에 가임력 검사에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검사 필요성 및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 확인 검사로 법령상 ‘비급여대상’이나, 난임진단 및 질환 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검사비 지원 가능

참여 신청 자격(전문의 근무, 시설 구비, 비용 책정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즉시 고지

검사비 선지불 후청구 방식에 대해 검사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청구 방법에 대한 간략한 안내

검사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구비 협조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청구방법>

필수서류 구비(여성, 남성 각각 준비)

  - 진찰료(검사비) 영수증, 진찰료(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보건소 방문 신청 혹은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청구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Q&A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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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Ⅵ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Q&A

 사업 개요

QQQ 1.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무엇인가요?

AAA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WHO, 2013)를 말합니다.

QQQ 2. 가임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임력 검사가 필요한가요?

AAA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가임력은 한 번 저하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원하시는 시기에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 미리 의료적･
행동학적(운동, 식습관 등) 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당장 출산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임신 의향이 있는 부부라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미리 예방 및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QQQ 3.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AAA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여성 생식기 초음파)입니다.

난소기능검사(AMH)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며,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이며, 이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 활동성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에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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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 4. 임신은 아내가 하는데, 남편도 검사가 필요한가요?

AAA 네, 필요합니다.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 남성이 원인인 경우가 30~4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성 요인에 의한 난임은 대부분 성기능이 정상적이며 외형적으로 특이한 

이상소견이 없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난임 치료는 조기에 그 원인질환에 

따라 단순한 운동, 식습관 등의 교정, 내과적 약물치료, 혹은 수술 등을 통한 외과적 교정 

치료 등을 통해 임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임신 전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QQQ 1. 거주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AAA 2024년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으로 서울시민은 서울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QQ 2. 지원 횟수는?

AAA 1인당 1회 지원합니다.

QQQ 3. 첫째아 출산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AAA 위 사업은 모(母) 기준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만, 가임력 검사는 첫째아 출산 

이전 부부에게 검사 필요성이 높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더라도 임신·출산을 희망하시는 

부부 중 여성의 고연령, 질환 등으로 2차성 난임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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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 4. 부부가 꼭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요?

AAA 위 사업은 지원 대상이 부부이나, 개별 신청이 원칙으로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있는 가임기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하며,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QQ 5. 재외국민도 지원 가능한가요?

AAA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QQQ 6.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AA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①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

(또는 예정)이며, ②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QQ 7.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AAA 지원 불가합니다. 2024년에는 내국인 부부, 부부 중 1인이 내국인인 외국인 부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QQQ 8. 여성과 남성의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AA 검사비 지원금액 상한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단가를 고려한 것입니다. 여성 검사단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여성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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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 9.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AA 혈액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예: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과 별개이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QQQ 10.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AA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는 가임력 검사와 항목이 동일하므로 동일 검사에 대해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이나 보건

복지부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둘 중 하나의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의 검사에 대해 한 번은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지자체 사업)을, 다른 한 번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QQQ 1. 배우자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AA 방문 신청 시 e보건소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을 저장·출력하여 배우자가 작성·서명한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e보건소는 각자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신청 시에도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대리 작성하실 수는 

없습니다.

QQQ 2. 사실혼인 경우 동일 주소지 거주 요건과 사실혼 확인보증서(인우보증) 모두 구비

하여야 하나요?

AAA 아닙니다. 신청일 당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인우보증은 요구하지 않으며, 동일 

주소지 거주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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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 3.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AAA 각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2024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으로, 서울시 외 

거주자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QQ 4. 예비부부이면서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는?

AAA 사실혼으로 보아 동거 요건 혹은 인우보증을 통해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QQQ 5. 예식일이 지난 청첩장 등으로 부부임을 증빙 가능한가요?

AAA 가능합니다. 사실혼인 경우 예비부부와 같이 청첩장을 혼인관계 인정 증빙 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QQ 6.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AA 네. 다시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지자체(보건소) 예산 소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QQ 7. 부부인데, 지원 신청이 반려되었어요. 왜 그런가요?

AAA 2024년은 시범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지자체(보건소)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시작 및 종료 시점이 상이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QQQ 8. 신청 직후 주소지를 이전하였어요. 

AAA 이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 경우 해당 보건소 담당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합니다. 

이전한 새로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뢰서 발급 후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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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검사비)

QQQ 1. 검사 지원 항목은?

AAA 필수 검사 항목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여성), 정액검사(남성)이므로 위 항목을 

포함한 검사에 대해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외 추가로 별도의 검사을 받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지원금액 상한(13만원, 5만원)을 

초과하는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결과 상담에 따른 진찰료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QQQ 2. 비급여 검사만을 지원하나요?

AAA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검사를 지원합니다. 본래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난임 진단이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하여 가임력 검사의뢰서 제시 후 받은 검사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QQQ 3. 여성 가임력 검사 시, 난소기능검사(AMH) 혹은 부인과 초음파 중 한 가지 검사만 
받더라도 지원 가능한가요?

AAA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중 한 가지만 검사받더라도 해당 검사 항목의 검사료 

및 진찰료 실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1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후 

다른 항목을 검사받더라도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QQQ 4. 지정 검사항목 외 항목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나요?

AAA 지정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액 한도가 있으므로 추가검사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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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 5. 추가 검사 항목이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하나요?

AAA 의료기관의 전문의의 판단하에 가임력(생식건강) 확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한하여 추가 검사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 항목에 대해 별도의 가임력과의 관련성 

증빙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의의 판단과 검사 대상자의 선택에 맡길 예정입니다.

QQQ 6. 지정 검사항목 외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AA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의 검사료 및 진찰료를 포함하여 최대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만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추가 검사에 따른 추가비용은 의료기관이 검사 전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추가 

검사는 수검자의 동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참여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 중 검사비 단가 제한은 필수 검사 항목에 한하며, 그 외 진찰료 및 

추가 검사비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여성 가임력 검사 비용 14만원, 진찰료 1만원인 경우에도 

위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진찰료 등 금액에 대해서는 수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QQQ 7. 검사 대상자 부담액이 있나요?

AAA 검사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료 및 진찰료를 먼저 납부하고, 추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이때 총비용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QQQ 8. 검사비와 진찰료 포함 검사비용이 지원금액 한도 내(13만원, 5만원)라면 전액 청구 
가능한가요?

   예) 정액 검사비 3만원, 진찰료 1만원 인 경우

    ⇒ 검사비와 진찰료 총 4만원 청구 가능 여부

AAA 진찰료 포함 검사비 총액이 지원금액 한도 내인 경우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단가 제한(14만, 5.5만)을 초과하여 필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진찰료와 추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단가 제한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13만, 5만)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의료기관은 이에 대해 사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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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 9. 검사비 단가 제한 금액과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AA 참여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단가 제한은 여성 14만원, 남성 5.5만원이며, 수검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입니다. 이는 사업 시행 이전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검사 

단가를 고려한 것이며, 검사비 지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부 본인부담률(10%이하)을 설정

하면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검사기관(의료기관)

QQQ 1.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A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을 받아야 합니다. 

QQQ 2.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AA e보건소 홈페이지(각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링크 연결)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홍보 리플릿에 

의료기관 명단이 확인가능한 QR코드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QQQ 3. 관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하나요?

AAA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QQQ 4. 의료기관 참여 신청은 연중 가능한가요?

AAA 2024년 사업 시행을 위해 3월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이후 신청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2025년 사업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 참여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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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QQQ 1. 신청 이전 검사 건에 대하여 청구 가능한가요?

AAA 신청 이후 검사의뢰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받고,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지원됩니다. 따라서 신청 이전 검사 건에 대하여는 소급 지원이므로 청구 불가합니다.

예: 2024.4.1. 신청 후 2024.4.5. 검사의뢰서 발급 시, 2024.4.5.~2024.7.5. 사이에 검사을 

받아야 하며, 2024.6.1.에 검사을 받은 경우 2024.6.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4.9.1.

까지 청구 가능

QQQ 2. 검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AA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만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소장이 3개월 이내 

청구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당해연도 예산이 이미 소진된 후라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QQQ 3. 2024년 검사 신청 후 2025년 청구 가능한가요?

AAA 청구기간(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청구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과년

도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여 차년도에 집행 가능합니다.

QQQ 4.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청구하여야 하나요?

AAA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비 청구서 작성 시 배우자의 계좌번호 기입 및 배우자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QQ 5. 신청 이후 주소지 이전 시 어디로 청구하나요?

AAA 신청을 받아 검사의뢰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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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QQQ 1. 지급금액은?

AAA 실비에 한하여 최대 13만원(여성) 또는 최대 5만원(남성)을 지급합니다. 즉, 세부내역서상 

검사료, 진찰료 합계가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지원금액을, 최대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비만을 지급합니다. 

QQQ 2.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 외 검사 시 해당 검사비도 지원되나요?

AAA 추가 검사 시행한 항목이 가임력 및 생식건강에 필요한 검사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지원금액인 

13만원(여성), 5만원(남성)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으로 제시한 

항목을 검사받지 않고 다른 검사만을 받아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QQQ 3. 부부 간 지원금액 칸막이가 있나요?

AAA 네, 있습니다. 부부 중 남성이 검사받지 않더라도 여성이 13만원을 초과하여 18만원까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부부이나 개별 신청이므로 각각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 지원가능합니다. 

QQQ 4. 예산 소진 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AAA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PHIS에 신청 및 지급 현황을 확인하여 

예산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단, ①차년도 지자체 예산 성립(본예산 반영 등)을 완료하고 ②보건복지부와 차년 사업 계획을 

사전 협의한 경우, 대상자에게 차년에 지급됨을 안내한다는 전제하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QQQ 5. 보건소의 검사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AA 청구 시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원칙입니다. 단, 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지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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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참고 1

시도 시군구 번호 시도 시군구 번호

서울

시군구∶25
보건소∶25

종로구

서울시는 별도
유사사업 

시행중으로
2024년 사업 

미참여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부산

시군구∶16
보건소∶16

중구 026

중구 서구 027

용산구 동구 028

성동구 영도구 029

광진구 부산진구 030

동대문구 동래구 031

중랑구 남구 032

성북구 북구 033

강북구 해운대구 034

도봉구 사하구 035

노원구 금정구 036

은평구 강서구 037

서대문구 연제구 038

마포구 수영구 039

양천구 사상구 040

강서구 기장군 041

구로구

대구

시군구∶9
보건소∶9

중구 042

금천구 동구 043

영등포구 서구 044

동작구 남구 045

관악구 북구 046

서초구 수성구 047

강남구 달서구 048

송파구 달성군 049

강동구 군위군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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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번호 시도 시군구 번호

인천

시군구∶10
보건소∶10

강화군 051

경기

시군구∶31
보건소∶49

기타∶1

수원시 077

옹진군 052 수원시 장안구 077a

중구 053 수원시 권선구 077b

동구 054 수원시 팔달구 077c

미추홀구 055 수원시 영통구 077d

연수구 056 고양시 078

남동구 057 고양시 덕양구 078a

부평구 058 고양시 일산동구 078b

계양구 059 고양시 일산서구 078c

서구 060 용인시 079

광주

시군구∶5
보건소∶5

동구 061 용인시 처인구 079a

서구 062 용인시 기흥구 079b

남구 063 용인시 수지구 079c

북구 064 성남시 080

광산구 065 성남시 수정구 080a

대전

시군구∶5
보건소∶5

동구 066 성남시 중원구 080b

중구 067 성남시 분당구 080c

서구 068 부천시 081

유성구 069 부천시 원미 081a

대덕구 070 부천시 소사 081b

울산

시군구∶5
보건소∶5

중구 071 부천시 오정 081c

남구 072 화성시 082

동구 073 화성시 서부 082a

북구 074 화성시 동탄 082b

울주군 075 화성시 동부 082c

세종

보건소∶1
(시군구 없음) 076

안산시 083

안산시 상록수 0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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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번호 시도 시군구 번호

경기

시군구∶31
보건소∶49

기타∶1

안산시 단원 083b 의왕시 101

남양주시 084 양평군 102

남양주시 남양주 084a 여주시 103

남양주시 풍양 084b 동두천시 104

남양주시 동부보건센터 084c 가평군 105

안양시 085 과천시 106

안양시 만안구 085a 연천군 107

안양시 동안구 085b

강원

시군구∶18
보건소∶18

춘천시 108

평택시 086 원주시 109

평택시 송탄 086a 강릉시 110

평택시 평택 086b 동해시 111

시흥시 087 태백시 112

파주시 088 속초시 113

파주시 파주 088a 삼척시 114

파주시 운정 088b 홍천군 115

의정부시 089 횡성군 116

김포시 090 영월군 117

광주시 091 평창군 118

광명시 092 정선군 119

군포시 093 철원군 120

하남시 094 화천군 121

오산시 095 양구군 122

양주시 096 인제군 123

이천시 097 고성군 124

구리시 098 양양군 125

안성시 099 청주시 126

포천시 100 청주시 상당구 1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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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번호 시도 시군구 번호

충북

시군구∶11
보건소∶14

청주시 서원구 126b 홍성군 149

청주시 흥덕구 126c 예산군 150

청주시 청원구 126d 태안군 151

충주시 127

전북

시군구∶14
보건소∶15

전주시 152

제천시 128 전주시 완산구 152a

보은군 129 전주시 덕진구 152b

옥천군 130 군산시 153

영동군 131 익산시 154

증평군 132 정읍시 155

진천군 133 남원시 156

괴산군 134 김제시 157

음성군 135 완주군 158

단양군 136 진안군 159

충남

시군구∶15
보건소∶16

천안시 137 무주군 160

천안시 동남구 137a 장수군 161

천안시 서북구 137b 임실군 162

공주시 138 순창군 163

보령시 139 고창군 164

아산시 140 부안군 165

서산시 141

전남

시군구∶22
보건소∶22

목포시 166

논산시 142 여수시 167

계룡시 143 순천시 168

당진시 144 나주시 169

금산군 145 광양시 170

부여군 146 담양군 171

서천군 147 곡성군 172

청양군 148 구례군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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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번호 시도 시군구 번호

전남

시군구∶22
보건소∶22

고흥군 174

경북

시군구∶22
보건소∶24

경산시 197

보성군 175 의성군 198

화순군 176 청송군 199

장흥군 177 영양군 200

강진군 178 영덕군 201

해남군 179 청도군 202

영암군 180 고령군 203

무안군 181 성주군 204

함평군 182 칠곡군 205

영광군 183 예천군 206

장성군 184 봉화군 207

완도군 185 울진군 208

진도군 186 울릉군 209

신안군 187

경남

시군구∶18
보건소∶21

창원시 210

경북

시군구∶22
보건소∶24

포항시 188 창원시 창원 210a

포항시 남구 188a 창원시 마산 210b

포항시 북구 188b 창원시 진해 210c

경주시 189 진주시 211

김천시 190 통영시 212

안동시 191 사천시 213

구미시 192 김해시 214

구미시 구미 192a 김해시 김해 214a

구미시 선산 192b 감해시 서부 214b

영주시 193 밀양시 215

영천시 194 거제시 216

상주시 195 양산시 217

문경시 196 의령군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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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결정 시 PHIS 일련번호 부여 기준(형식) 안내 】

연도 2자리-지자체(시군구) 번호-W(여)/M(남)-6자리 번호(예: 24-001-W-000001)

  - 일련번호 지정 시 검사의뢰서 상단 접수번호(=일련번호) 옆 자동 입력

지자체(시군구)･보건소 고유 번호 추가･변경 필요시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문의

  - 보건소별 일련번호 별도 관리 시 지자체(시군구) 번호 뒤 영어 소문자 붙여 관리(예: 001a) 

시도 시군구 고유 번호 시도 참여 시군구(수) 참여 보건소(수)

함안군 219 부산 16 16

창녕군 220 대구 9 9

고성군 221 인천 10 10

남해군 222 광주 5 5

하동군 223 대전 5 5

산청군 224 울산 5 5

함양군 225 세종 1 1

거창군 226 경기 31 50

합천군 227 강원 18 18

제주

시군구∶2
보건소∶6

제주시 228 충북 11 14

제주시 제주 228a 충남 15 16

제주시 서부 228b 전북 14 15

제주시 동부 228c 전남 22 22

서귀포시 229 경북 22 24

서귀포시 서귀포 229a 경남 18 21

서귀포시 동부 229b 제주 2 6

서귀포시 서부 229c 합계 20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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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2024. 3. 26.기준)참고 2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명단 확인 가능

시도 참여율 합계 여성 검사 참여 기관 남성 검사 참여 기관 남녀 검사 참여 기관

서울 16% 238 198 71 31 

부산 27% 63 52 32 21 

대구 25% 49 42 19 12 

인천 33% 50 42 19 12 

광주 22% 25 24 7 6 

대전 31% 29 25 13 8

울산 38% 28 26 9 7 

세종 59% 10 8 4 2 

경기 37% 247 224 80 57 

강원 31% 27 27 2 2 

충북 30% 27 22 11 6 

충남 44% 46 39 21 14 

전북 37% 39 38 11 10 

전남 36% 34 32 9 7 

경북 48% 59 51 22 14 

경남 34% 60 48 25 13 

제주 53% 20 19 4 3 

합계 33% 1,051 917 359 225

* 참여율: 심평원 등재 의료기관(2024.3.8.기준) 산부인과 및 비뇨의학과 합계 대비 참여 의료기관 합계

* 2024년 서울시는 미참여이나, 서울시 외 16개 시도 대상자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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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임력 검사 항목 안내참고 3

예방적 생식건강 증진 강화방안 연구(’2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부 발췌

[가임력 검사 항목]

1) 여성 

□ AMH(항뮬러관호르몬) 검사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 

난소의 과립막 세포(granulosa cell)에서 분비되는 당단백(Glycoprotein)으로 난소의 질

(quality)보다는 남아있는 난소의 개수(quantity)를 반영  

임신능력과 난소상태 예측에 도움이 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차 감소 

높은 AMH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의심, 난소과자극증후군(OHSS)예측

□ 부인과 초음파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부인과 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초음파 탐침자(probe)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를 통해 검사 

2) 남성

□ 정액 검사(semen analysis)

수술적인 방법 혹은 수음을 통해 얻어진 정액으로 정액의 양과 정자의 수, 농도, 운동성 및 

모양 등을 평가하여 남성 난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법

희소정자증 및 무정자증 등 정자 수의 이상, 기형 정자증 및 정액 내 염증 등의 진단 가능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표준 정액 검사 항목 및 기준치는 다음과 같음.1)

- 정액의 양(semen volume): 정액의 양이 많을수록 정자가 잘 보호되고, 자궁 내로 이동하는 

정자의 수가 많아짐. 남성 난임의 기준량은 1.5ml임. 

- 정자수(sperm counts): 1ml의 정액 당 정자가 몇 마리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남성 난임 기준값은 1500만/ml임. 

1) Cooper et al.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 reference values for human semen characteristics. Hum 
Reprod Update 16. pp.2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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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 정진성(progressive motility): 임신의 확률을 높이려면 정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팔관을 통과하여 난자까지 헤엄쳐가야 함. 정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남성 난임 기준값은 32%임(급속전진운동과 낮은 전진 운동 포함).

- 정자의 형태(morphology): 모든 남성의 정액은 정상인 정자와 비정상인 정자를 가지고 있으며, 

정상인 정자가 일정 비율 이상 존재할 경우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일반 검사 

기준치는 40%이며, 고배율 현미경을 이용한 정밀 검사 기준치는 4%임.  

- 정액의 산도(PH): 정액의 산성도는 정자의 생존성과 운동성에 영향을 미침. 일반적으로 PH 

7.2 이상의 약염기성을 보임. 

- 백혈구, 적혈구 수치: 생식계통 염증 및 질환 여부 파악을 위해 실시. 백혈구와 적혈구 모두 

정액 1ml당 100만개를 기준으로 함.  

정액검사 결과표 양식(안)

 필수 검사 결과 참고치 단위

정액양(Semen volume) 1.5이상 ml

정자수(Sperm counts) 15이상 10^6/ml

운동성(Total motility) 40이상 %

전진 운동성(progressive motility) 32이상 %

정상 모양(Morphology (normal form)) 40이상 %

 정밀 정상 모양(Strict morphology) 4이상 %

정액의 산도(PH) 7.2이상

백혈구수(WBC) < 1 (또는 0-1) 10^6/ml 

적혈구수(RBC) < 1 (또는 0-1) 10^6/ml

기타

□ 생식기 신체 검사

음경

- 먼저 음경에서 왜소음경, 잠복음경도 확인하고  드물지만 요도하열 및 요도상열도 확인   

고환

- 잠복고환 유부, 고환 촉진을 통한 고환 위축 유무, 고환 종물의 유무 등을 확인

부고환

- 부고환 패색을 의심할 수 있는 부고환의 결절이나 종물 등을 확인하고 특히 정액류 가능성이 

있는 부고환 두부의 종물을 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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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선천적 무정관증도 있으므로 정관 촉진이 중요하며 정관 패색을 의심할 수 있는 정관의 결절

이나 종물 등도 확인

정계정맥류

- 남성 난임과 관련된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하고 치료가 가능한  원인이므로 필수적으로 확인

- 이를 위해서는 선 자세에서의 신체검사도 필요  

기타 음낭질환 

- 그 밖에 음낭수종, 서혜부 탈장, 활주 고환 등도 확인 

□ 그 외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기본 추가 검사

호르몬 혈액검사

- 내분비계통 이상에 의한 남성 불임은 3% 정도로 낮지만 무정자증이나 뚜렷한 감정자증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본 검사임

- 혈중 테스토스테론, FSH(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난포자극호르몬), LH(Lutenizing 

Hormone, 황체호르몬), 그리고 prolactin(유즙분비자극호르몬) 등의 수치 확인

음낭초음파

- 신체검사에서 불분명한 음낭의 다양한 질환을 확인하고, 고환크기 측정 및 가장 흔한 남성  

난임의 원인인 정계정맥류를 정확하게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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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등참고 4

개정 2020.1.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호(2020.2.1.시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

■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공통 Q&A 

연번 질의 답변

2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대상인가?

진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임.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

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EB415)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2023년 7월판)

항목 제목 답변

누373 
항뮬러관 
호르몬

항뮬러관
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누373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 연 1회 인정함. 다만, 난소기능의 
변화가 의심되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연 2회 추가 인정함

1) 난소수술 전, 후
2)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 후
3) 난소과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감소한 경우

(고시 제2019-250호, ’19.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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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생식기 초음파 관련 Q&A 

연번 질의 답변

3 여성생식기 초음파 
수가 산정방법

나944라(2) 정밀은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나. 산정방법 1)에 따른 
대상자와 여성생식기 암환자에 산정하며, 이 외에 진단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나944라(1) 일반으로 산정함. 
* 자궁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나944라(1)‘주’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7 난임 관련 진료 시
초음파검사 수가산정
방법

난임 급여대상자1)에게 시행한 초음파검사는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함. 다만, 난임 급여대상1)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비급여임. 

- 아 래 -
검사 목적 수가 본인부담률

난임 원인 파악 진단초음파
(일반 또는 정밀) 급여

배란촉진제 투여 후 난포의 크기 및 
수, 자궁내막두께 등 확인 단순초음파(Ⅱ) 선별급여80%
자연임신 시도 위한 배란일 확인 단순초음파(Ⅰ) 선별급여80%

1) 관련근거: ‘난임 관련 진료의 급여여부’ 급여기준(고시 제2017-170호(행위))
   (1차성 난임)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2차성 난임) 유산, 자궁외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2)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여성 생식기 

초음파(일반) 또는 단순초음파(Ⅱ)를 산정함

항목 제목 답변

나944
복부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
이라 할지라도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가)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다만, 다음과 같이 초음파 
검사결과 해부학적 이상소견 등이 확인된 경우 정밀(나944라(2))로 산정함.

…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 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고시 제2021-183호, ’21.7.1. 시행)




